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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  〇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

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수별 사용량 감면을 확대하고

자 함.

2. 주요내용

   가.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조문 일부개정(안 제42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  ○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

노력의 일환으로 자녀수별 사용량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, 

  ○ 「수도법」 제38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53조의2에 따라, 수돗물의 요

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

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따라, 기존 감면 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임.

  ○ 다만 기존 조문과의 통일성을 위하여, ‘제곱미터를 감면’을 ‘세제곱미

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’으로 일부 어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

로 사료 됨.


